
부천시공업용수도 수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6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◦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 원회 (2005년 9월 5일) 

상정․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업무과장 박 명 호)

  □ 제안이유

   ○ 상수도 요 의 실화 추진에 따라 용 공업용수의 사용량 요 을 

인상하고, 그 밖에 행 규정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․

보완하려는 것임.

  □ 주요골자

   ○ 용 공업용수의 사용량 요 을 ㎥당 200원에서 ㎥당 220원으로 인상함.

      (안 별표 1)



3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 ○ 200원에서 220원 인상은 10%를
   인상하게 되는데 납부자의 항은
   없을 것인지 ?

○ 원수의 단가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?

○ 용 공업용수는 기업체에서 원수
   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활용 기업
   에는 항이 없도록 사  조치를
   취하겠음.

○ 년 1월 8.3% 인상되었으나 우리
   시는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비율
   까지 포함하여 번에 인상하게   
   되었음.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

   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   ○ 없   음



의 안

번 호
제427호

제출년월일 : 2005. 8. 25.

제  출  자 : 부 천 시 장

의결

년월일

2005. 9. 9

(제121회)

부천시공업용수도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  ○ 상수도 요 의 실화 추진에 따라 용공업용수의 사용량 

요 을 인상하고, 그 밖에 행 규정의 운 상 나타난 일부 

미비 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  ○ 용공업용수의 사용량 요 을 ㎥당 200원에서 ㎥당 220원으로 

인상함.(안 별표 1)



 사 용 량 요     

㎥당 220원

부천시조례 제    호

부천시공업용수도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업용수도 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ꡒ부천시공업용수도 수조례ꡓ를 ꡒ부천시 공업용수도 수 조

례ꡓ로 한다.

제1조  ꡒ수도법ꡓ을 ꡒ「수도법」ꡓ으로 하고, 제6조  ꡒ부천시수

도 수조례ꡓ를 ꡒ「부천시 수도 수 조례」ꡓ로 한다.

별표 1  사용량요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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